
-11번가에 제출한 이지코리아 소명서- 

신고인이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제품은 한국에 있는 상표권자(주식회사 다빈치바이씨클)가 독

자적으로 제조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라 중국 "WILD MAN" 상표권자에게 수입 하는 진정상품으로 

"이지코리아가"수입하는 상품의 출처표시가 동일합니다 거래사회에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오인 혼

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없으며 원료,품질,용도,생산자,판매점 등이 모두 일치합니다 (파일첨부1_다

빈치바이씨클 오픈마켓 캡쳐본)(파일첨부2_이지코리아 진정상품 수입)  

진정상품병행수입은 상표권 침해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

질 좋은 정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속한 판매재개 

요청드립니다 

 

파일첨부1_다빈치바이씨클 오픈마켓 캡쳐본 

 

 

 

 



파일첨부2_이지코리아 진정상품 수입 

 


